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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위반

[서울고등법원, 2006.10.26, 2006노1439]
 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

【항 소 인】피고인

【검 사】김형순

【주문】

】원심판결을 파기한다.피고인을 벌금 1,000,000원에 처한다.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

아니하는 경우 금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위 벌금에 상

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【이유】

】 1.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,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, 지역사회

에서의 봉사활동 등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량(벌금 400만 원

)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 2.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뒤에

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바, 검사가 당심에

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그대로 유지한 채 예비적 공소사실로 별지 기

재의 사실, 예비적 적용법조로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,  제115조,  형법 제37조,

제38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추가된

심판대상을 포함하여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.

  3.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

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다시 변론

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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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대상을 포함하여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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】 1.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,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, 지역사회

에서의 봉사활동 등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량(벌금 400만 원

)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 2.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뒤에

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바, 검사가 당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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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대상을 포함하여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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